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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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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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사유

  ○ 대규모 개발사업(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시행에 따른 관할

구역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감일동과 감일동에 걸쳐있는 사업지역에

대한 관할구역(동) 경계조정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법정동명 필지 면적(㎡) 법정동명 필지 면적(㎡)

감일동 90 68,027 ⇨ 감이동 90 68,027

감이동 175 94,292 ⇨ 감일동 175 94,292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감이동 6필지(38,232㎡)를 학암동

으로 일원화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법정동명 필지 면적(㎡) 법정동명 필지 면적(㎡)

감이동 6 38,232 ⇨ 학암동 6 38,23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2. 13. ~ 2020. 3. 4.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덧붙임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및 위례택지개발지구 경계조정(안)

  ○ 관련법령 등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감일동, 감이동, 학암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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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시명 동 명 관        할        구        역

하남시 감일동

감일동 일원(감일동 일원 중 감이동으로 편입된 구역 제외)

종래의 감이동 중 59의 3번지, 59의 6번지부터 59의 8번지까지, 

60번지, 60의 1번지, 79의 7번지, 79의 9번지, 79의 10번지, 80의 

1번지, 80의 2번지, 80의 4번지, 80의 5번지, 80의 7번지, 80의 8

번지, 81의 1번지부터 81의 6번지까지, 82번지, 82의 1번지, 83번

지, 83의 1번지, 84의 1번지, 85의 1번지, 87의 5번지, 88의 2번

지, 89의 1번지, 89의 4번지부터 89의 10번지까지, 90번지, 90의 1

번지, 91의 1번지, 91의 2번지, 92의 1번지, 93의 2번지, 107의 1

번지, 108번지, 108의 1번지, 108의 2번지, 109번지, 109의 1번지, 

109의 4번지부터 109의 7번지까지, 110번지, 110의 1번지, 111번

지, 111의 1번지, 111의 2번지, 112번지, 112의 1번지, 112의 2번

지, 113번지, 113의 1번지, 114번지, 114의 1번지, 114의 3번지, 

114의 4번지, 115의 1번지부터 115의 4번지까지, 115의 6번지부터 

115의 8번지까지, 115의 10번지부터 115의 18번지까지, 116번지, 

117번지, 118의 1번지부터 118의 4번지까지, 119의 1번지부터 119

의 4번지까지, 120번지부터 123번지까지, 124의 1번지, 125의 4번

지, 125의 5번지, 126의 2번지부터 126의 4번지까지, 127의 1번지, 

128의 1번지, 128의 2번지, 128의 4번지부터 128의 13번지까지, 

128의 15번지부터 128의 27번지까지, 129의 4번지부터 129의 7번

지까지, 130의 5번지, 136의 3번지, 142의 4번지, 142의 7번지, 

142의 9번지부터 142의 11번지까지, 143번지, 143의 1번지부터 

143의 3번지까지, 144번지, 144의 2번지, 144의 4번지, 144의 5번

지, 382번지, 382의 1번지, 382의 2번지, 382의 15번지, 382의 19

번지, 382의 20번지, 382의 22번지, 383의 1번지, 399번지, 399의 

1번지, 399의 2번지, 400의 1번지, 401의 1번지, 402번지, 402의 1

번지부터 402의 8번지까지, 403의 1번지, 403의 2번지, 429의 2번

지, 430의 2번지, 430의 3번지 편입

감이동

감이동 일원(감이동 일원 중 감일동 및 학암동으로 편입된 구역 제외)

종래의 감일동 중 64의 1번지, 64의 2번지, 65의 5번지부터 65의 

7번지까지, 78의 13번지, 151의 1번지, 151의 2번지, 151의 5번지, 

151의 6번지, 151의 8번지부터 151의 12번지까지, 305의 1번지, 

306의 8번지, 306의 21번지, 306의 40번지부터 306의 44번지까지, 

317번지, 317의 1번지, 317의 3번지, 317의 5번지부터 317의 10번

지까지, 317의 12번지, 317의 14번지, 318의 1번지, 318의 2번지, 

318의 7번지, 318의 10번지부터 318의 12번지까지, 319번지, 319의 1



시명 동 명 관        할        구        역

감이동

번지, 319의 2번지, 320의 1번지부터 320의 14번지까지, 320의 16

번지부터 320의 18번지까지, 320의 21번지, 321번지, 322의 1번지, 

322의 3번지, 322의 4번지, 397의 1번지, 398의 2번지, 411의 5번

지, 412의 1번지, 415의 1번지, 416의 1번지, 417번지, 418의 1번

지, 산3의 2번지, 산27의 3번지, 산29번지, 산30의 5번지, 산34의 

15번지, 산34의 25번지부터 산34의 29번지까지, 산34의 32번지, 산

34의 33번지, 산34의 36번지부터 산34의 38번지까지, 산59의 110번지, 

산69번지 편입

학암동

학암동 일원
2015. 11. 26. 공포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
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73의 2번지, 273의 4번지, 273의 5번
지, 453번지, 453의 2번지, 459번지, 459의 2번지, 461의 1번지, 
465의 1번지, 466번지, 467의 2번지, 468번지부터 470번지까지, 
470의 1번지부터 470의 3번지까지, 471번지, 471의 1번지, 471
의 2번지, 472번지, 473번지, 473의 1번지, 474번지부터 476번지
까지, 476의 2번지, 480의 1번지, 480의 2번지, 482의 2번지, 
487의 3번지, 487의 6번지, 487의 8번지, 487의 10번지부터 487
의 13번지까지, 487의 15번지부터 487의 19번지까지, 489의 2번
지, 491의 1번지, 528의 2번지, 528의 3번지, 536의 1번지, 537
번지, 543의 1번지, 산43의 1번지, 산61의 5번지, 송파구 장지동 
1의 2번지부터 1의 4번지까지, 393의 3번지, 420의 2번지, 469의 
2번지, 469의 3번지, 485의 3번지, 485의 4번지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34의 3번지, 238의 1번지, 239의 10번지부터 
239의 12번지까지, 241의 1번지, 242의 6번지부터 242의 9번지
까지, 244의 3번지, 244의 4번지, 245의 1번지, 246의 1번지, 
247의 2번지, 247의 3번지, 248의 1번지, 249번지부터 251번지
까지, 252의 1번지부터 252의 3번지까지, 252의 5번지, 252의 6
번지, 254번지, 255의 2번지, 산32의 1번지, 산33의 4번지, 산37
의 7번지, 산132번지의 관할구역은 “학암동”으로 편입한다.
종래의 감이동 중 산82의 8번지, 산83의 5번지, 산85의 2번지, 375번

지부터 377번지까지 편입



참고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경계변경(안)



참고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내 경계변경(안)

경계변경 전

경계변경 후



참고 관련법령 등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

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

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

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

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

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

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